
【행정복지위원회 소관】

부천시 장학 기 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

 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
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 6일)상정 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12일)의결

2 . 제 안설명 요지

 □ 기 설치  운용개요

  ○ 설치근거 : 지방자치법 제133조, 부천시장학기 지 조례 제11조  동조례 시

행규칙 제9조  제10조

  ○ 설치목  

     장차 부천시를 이끌어 나아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하여 가정환경이 

어렵거나 학업성 이 우수하고 ·체·기능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발

휘하는 학생을 선발, 장학 을 지 하여 면학분 기 조성과 주민복리 증진에 

기여

  ○ 설치년도 : 1997년(조례제정 1996년 7월), 개정 1999. 2. 18, 2003. 1. 15  

□ 기 조 성   운용

  ○ 자 조달  운용규모

(단 :천원)

2005년도말 

재액(A)

2006년도 운용계획 2006년도말 

재액(A+B)
비 고

수입 지출 증감(B)

3,715,500 230,860 148,000  82,860 3,798,360



  ○ 재원조성 : 자치단체 출연

  ○ 지원기  : 부천시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는 학업성  우수자, 생활이 어렵거나 

                ·체능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에 한 장학사업

  ○ 지원 상 : 부천시 거주 ․고 학생

3 . 질의   답변요지

질   의    내   용 답   변   내   용

 ○ 없   음   ○ 없   음 

4 . 토론요지

  가 . 찬성 토론

     ○ 없  음

  나 . 반 토론

     ○ 없  음

5 . 심사결 과

   ○ 원안의결

6 . 소수 의 견 요지

   ○ 장학  지원 상자 선정과 지 에 철 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

7 . 기타 필요한  사항

   ○ 없  음



부천시 체 육진 흥기 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

 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
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 6일)상정 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12일)의결

2 . 제 안설명 요지

 □ 기 설치  운용개요

  ○ 설치근거 :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, 지방자치법 제133조, 부천시 체육진

흥기  조성  운용 조례

  ○ 설치목  

    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 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한 여건을 

조성하기 함

  ○ 설치년도 : 1993년 12월(조례제정 1998년 12월), 개정 2003. 9. 23 

□ 기 조 성   운용

  ○ 자 조달  운용규모

(단 :천원)

2005년도말 

재액(A)

2006도 운용계획 2006도말 

재액(A+B)
비 고

수입 지출 증감(B)

3,898,490 239,859 111,887 127,972 4,026,462

  ○ 기 조성목표액 : 50억원

  ○ 재원조성 : 자치단체 출연 (매년 2억원씩 2008년까지 출연), 립원  이자수입의 20%

  ○ 운 규모 : 립원  이자수입의 80%

  ○ 운용에 한 주요사항

     - 립 에 한 이자수입에서 체육발 을 한 각종 체육진흥사업 지원



3 . 질의   답변요지

질   의   내   용 답   변   내   용

○ 없   음 ○ 없   음

4 . 토론요지

  가 . 찬성 토론

      ○ 없  음

  나 . 반 토론

      ○ 없  음

5 . 심사결 과

    ○ 원안의결

6 . 소수 의 견 요지

    ○ 기 에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의 산이 일반 산에 편성된 사례가 있는데 향

후 기 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 이 사업목 로 

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에 철 를 기하기 바람.

7 . 기타 필요한  사항

    ○ 없  음



부천시 보훈기 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

 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
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 6일)상정 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12일)의결

2 . 제 안설명 요지

 □ 기 설치  운용개요

  ○ 설치근거 : 보훈기 법 제3조  동법시행령 제6조, 부천시보훈기 조성 운용조례

  ○ 설치목  

     국가를 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한 복지향상 도

모와 보훈단체  보훈단체에 하는 단체 등의 보훈사업을 지원

  ○ 설치년도 : 2003년(조례제정 2001. 5. 15) 

□ 기 조 성   운용

  ○ 자 조달  운용규모

(단 :천원)

2005년도말 

재액(A)

2006년도 운용계획 2006년도말 

재액(A+B)
비 고

수입 지출 증감(B)

750,000 146,500 0 146,500 896,500

  ○ 재원조성 : 자치단체 출연

  ○ 지원기  : 2006년까지 총 10억원을 조성 후 운 규정을 제정 시행

  ○ 지원 상 : 보훈단체  보훈단체에 하는 단체 등의 보훈사업을 지원



3 . 질의   답변요지

질   의   내   용 답   변   내   용

○ 없   음 ○ 없   음

4 . 토론요지

  가 . 찬성 토론

      ○ 없  음

  나 . 반 토론

      ○ 없  음

5 . 심사결 과

    ○ 원안의결

6 . 소수 의 견 요지

    ○ 없  음

7 . 기타 필요한  사항

    ○ 없  음



부천시 기 생활보장기 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

 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
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 6일)상정 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12일)의결

2 . 제 안설명 요지

 □ 기 설치  운용개요

  ○ 설치근거 :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44조  동법시행령 제41조, 부천시기 생활보장  

                기 설치  운용조례

  ○ 설치목  

     국민기 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 사업자 여 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

지원

  ○ 설치년도 : 2001년 5월(조례제정 2001. 5. 15) 

□ 기 조 성   운용

  ○ 자 조달  운용규모

(단 :천원)

2005년도말 

재액(A)

2006년도 운용계획 2006년도말 

재액(A+B)
비 고

수입 지출 증감(B)

1,903,601 452,675 320,000 132,675 2,036,276

  ○ 재원조성 : 자치단체 출연 ,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 , 립 융자 이자등 

  ○ 지원기  :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 ,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는 일시상환,  

                 연리 3%

  ○ 지원 상 : 인증 자활공동체  사업장임차자  여  희망공동체



3 . 질의   답변요지

질   의   내   용 답   변   내   용

○ 없   음 ○ 없   음

4 . 토론요지

  가 . 찬성 토론

      ○ 없  음

  나 . 반 토론

      ○ 없  음

5 . 심사결 과

    ○ 원안의결

6 . 소수 의 견 요지

    ○ 없  음

7 . 기타 필요한  사항

    ○ 없  음



부천시 여 성 발 기 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

 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
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 6일)상정 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12일)의결

2 . 제 안설명 요지

 □ 기 설치  운용개요

  ○ 설치근거 : 지방자치법 제133조, 부천시여성발 기 설치 운용조례

  ○ 설치목  

    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복지사업 지원

  ○ 설치년도 : 1998년 4월(조례제정 1998. 4), 개정 2003. 9. 23 

□ 기 조 성   운용

  ○ 자 조달  운용규모

(단 :천원)

2005년도말 

재액(A)

2006년도 운용계획 2006년도말 

재액(A+B)
비 고

수입 지출 증감(B)

1,495,491 158,000 48,002 109,998 1,605,489

  ○ 재원조성 : 자치단체 출연 , 립  이자수입등

  ○ 지원기  : 여성권익증진사업, 여성단체 사업, 여성 련 시설설치  운 ,  

국제 력사업, 남녀평등 사업실 과 여성발 사업

  ○ 지원 상 : 부천시 소재 비 리 공익단체 는 법인, 부천시장이 추천하는 

여성단체



3 . 질의   답변요지

질   의   내   용 답   변   내   용

○ 없   음 ○ 없   음

4 . 토론요지

  가 . 찬성 토론

      ○ 없  음

  나 . 반 토론

      ○ 없  음

5 . 심사결 과

    ○ 원안의결

6 . 소수 의 견 요지 정

    ○ 기  운용시 기  사용목 에 부합되도록 정하고 공정한 기 을 가지고 

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 사업에 한 심의에 철 를 기하여 

낭비성 사업과 일반 산 지원사업과 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.

 

7 . 기타 필요한  사항

    ○ 없  음



부천시 노인 복 지 기 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

 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
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 6일)상정 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12일)의결

2 . 제 안설명 요지

 □ 기 설치  운용개요

  ○ 설치근거 : 부천시 노인복지 기 조성  운용에 한 조례

  ○ 설치목  : 노인의 복지증진  지역사회 발 에 기여

  ○ 설치년도 : 1995년 8월 (조례제정 1994. 7), 개정 2000. 5. 24 

□ 기 조 성   운용

  ○ 자 조달  운용규모

(단 :천원)

2005년도말 

재액(A)

2006년도 운용계획 2006년도말 

재액(A+B)
비 고

수입 지출 증감(B)

5,132,946 184,000 193,087 △9,087 5,123,859

  ○ 재원조성 : 자치단체 출연  립  이자

  ○ 지원기  : 한노인회 부천시 구 지회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

  ○ 지원 상 : 한노인회 부천시 3개구 지회



3 . 질의   답변요지

질   의   내   용 답   변   내   용

○ 없   음 ○ 없   음

4 . 토론요지

  가 . 찬성 토론

      ○ 없  음

  나 . 반 토론

      ○ 없  음

5 . 심사결 과

    ○ 원안의결

6 . 소수 의 견 요지

    ○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산사업과 복되거나 일반 산에서 집행되어야 

하는 산 는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 람 .

 

7 . 기타 필요한  사항

    ○ 없  음



부천시 아 동 복 지 기 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

 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
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 6일)상정 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12일)의결

2 . 제 안설명 요지

 □ 기 설치  운용개요

  ○ 설치근거 : 부천시 아동복지기  설치  운용조례

  ○ 설치목  : 아동의 건 육성을 하여 필요한 사업지원

  ○ 설치년도 : 1999년 12월(조례제정 1999. 12), 개정 2000. 5. 24  

□ 기 조 성   운용

  ○ 자 조달  운용규모

(단 :천원)

2005년도말 

재액(A)

2006년도 운용계획 2006년도말 

재액(A+B)
비 고

수입 지출 증감(B)

962,090 208,333 101,700 106,633 1,068,723

  ○ 재원조성 : 자치단체 출연 , 이자수입, BC카드 출연

  ○ 지원기  : 아동복지시설 운 지원, 소년소녀가장 지원, 퇴소아동 세자  등 

  ○ 지원 상 : 아동복지시설, 소득 아동, 소년소녀가장, 학 아동 등



3 . 질의   답변요지

질   의   내   용 답   변   내   용

○ 없   음 ○ 없    음

4 . 토론요지

  가 . 찬성 토론

      ○ 없  음

  나 . 반 토론

      ○ 없  음

5 . 심사결 과

    ○ 원안의결

6 . 소수 의 견 요지

    ○ 없  음

7 . 기타 필요한  사항

    ○ 없  음



부천시 식품진 흥기 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11월 18일 부천시장 제출

 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
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 6일)상정 

     ○ 제12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2월12일)의결

2 . 제 안설명 요지

 □ 기 설치  운용개요

  ○ 설치근거 : 식품 생법 제71조  부천시 식품진흥기 설치  운용조례

  ○ 설치목  

     식품 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한 식품 생  양수  향

상을 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하여 부천시 식품진흥기

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 으로 리 운용

  ○ 설치년도 : 2001. 9. 29(조례제정 2001. 9. 29) 

□ 기 조 성   운용

  ○ 자 조달  운용규모

(단 :천원)

2005년도말 

재액(A)

2006년도 운용계획 2006년도말 

재액(A+B)
비 고

수입 지출 증감(B)

812,014 246,190 98,732 147,458 959,472

  ○ 재원조성 : 과징  징수  이자수입, 기타수입(도기 입 )

  ○ 지원기  : 식품진흥기  지원

  ○ 지원 상 : 모범음식  지원  홍보사업



3 . 질의   답변요지

질   의   내   용 답   변   내   용

○ 없   음 ○ 없   음

4 . 토론요지

  가 . 찬성 토론

      ○ 없  음

  나 . 반 토론

      ○ 없  음

5 . 심사결 과

    ○ 원안의결

6 . 소수 의 견 요지

    ○ 기 의 설치목 과 취지에 맞게 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산편성  

집행에 만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.

7 . 기타 필요한  사항

    ○ 없  음


